
학술정보관 규정 안내
【미수령 원문복사 자료 처리】 ｜ 【상호대차 장기 연체자 제재】  

【미수령 원문 복사 자료】

대상자료
Ÿ ‘신청 자료 도착 알림’ 발송일 기준으로 2주가 지날 때까지 미수령한 원문복사 자료
Ÿ ‘처리 예정 알림’ 발송일 기준으로 1주가 지날 때까지 미수령한 원문복사 자료

시행일 Ÿ 2026년 7월 1일 수요일 ~ 상시시행

처리 절차

1) 신청 자료 도착 알림: 신청한 자료 도착 후 즉시 도착 사실 및 수령 안내 알림 전송
2) 처리 예정 알림: ‘신청 자료 도착 알림’ 전송 후 일주일 뒤 전송. 도착 자료 수령 및 

미수령 자료 처리 예정 알림 문자 전송
3) 처분: ‘처리 예정 알림’ 발송일 기준 일주일 이후, 미수령 자료 처분 또는 파쇄 진행

예시
1) 7월 1일 신청 자료 도착 --> 신청 자료 도착 알림 발송
2) 7월 8일까지 미수령 --> 처리 예정 알림 발송
3) 7월 15일까지 자료 미수령 --> 자료 처분

【상호대차 장기 연체자】

대상
Ÿ 상호대차로 타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하고 반납 기간을 넘겨 2주 이상 연체 상태인 자 

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
시행일 Ÿ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~ 상시시행

제재

Ÿ 단행본/연속간행물 대출
Ÿ 전자저널 이용
Ÿ 학술 DB 이용 (DBpia, 스콜라 등 모든 DB)
Ÿ e-Book 등 전자자료 이용
Ÿ 상호대차/원문복사 신청

제재 기간 Ÿ 반납일 기준 연체일의 2배 동안의 기간

연체료
Ÿ 상호대차를 주관하는 RISS 정책에 따라 연체일 평일 1일당 500원의 연체료가 발생
Ÿ 위의 제재와는 별개로, 연체료 역시 장기 연체자에게 부담될 수 있음

타 도서관 
규정

Ÿ 타 도서관에 장기 연체 자료와 관련된 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, 해당 규정에 대한 책
임은 장기 연체자 본인에게 있음

Ÿ ex) A 도서관에 ‘일정 기간 이상 연체 된 자료는 분실로 처리하고, 해당 자료에 대한 
배상은 도서 금액 만큼 현금으로 지불한다’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의 배상 책임


